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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9 사례 07 문제

수정�전 수정�후

乙은 甲과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
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승낙서를 작
성하였다. 토지승낙서에는 매매계약이 
해지 또는 무효가 될 경우 토지사용승낙
서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명
시되어 있었다. 乙은 甲 소유의 토지 위
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A시장으
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乙이 제때 
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과의 매매계약
은 해지되었다. 乙이 A시장에 대해 甲에 
대한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신청을 하
고 A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A시장의 
거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
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. (20점)

밑줄 부분 수정
乙 → 甲
甲 → 乙

甲이 A시장에 대해 乙에 대한 건축허가
를 철회하라는 신청을

p36 사례 09 목차 Ⅱ

수정�전 수정�후

Ⅱ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여부
1. 의무심판의 대상

Ⅱ 행정심판의 대상 
1. 행정심판의 대상
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
한다.
2. 행정심판법상 처분
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
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
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
분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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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58 사례 16 3. 사안의 해결

수정�전 수정�후
甲에 대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기간이 
경과하였지만 행정사법 시행규칙 [별표] 
업무정지처분 기준에 가중제재처분의 사
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중제재의 위험
성을 방지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
정된다.

甲은 A시장으로부터 행정심판 고지를 
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
터 18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
甲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
법한 심판청구로 본다.


